
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

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은 지하철도건설자로 하여금 지하철도의 공사시행에 

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토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

을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 등에 대한 사용의 권원을 취

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지하철도의 

선로를 부설하여 지하철도용지로 사용할 경우와 같이 계속적인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정보상금

의 공탁만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지하철도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

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토지의 지상 

또는 지하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하여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<BR>(다법

원 1990.04.13. 선고 88누11247 판결)<BR>

※ 같은 뜻의 판례 : 대법원 1990.03.13 선고 88누 8296 판결<BR>


